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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 

 

[상법] 상법 일부 개정안 

 

정철 변호사 | 강재영 변호사 

 

기업 인수합병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인수합병 수단을 도입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지

난 2014년 9월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삼각분할합병 및 삼각주식교환제도 도입 

 

2011년 개정상법 시행으로 삼각합병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삼각합병 제도에 의해 모회사는 

인수대상회사의 의무나 책임이 모회사로 승계되는 것을 차단하고, 주주총회 승인이나 반대주주

의 주식매수청구절차를 거치지 않고 인수대상회사를 자회사에 흡수합병 시킴으로써 인수대상회

사를 자회사로 만드는 것이 가능해 졌습니다(제523조의2). 

 

다만, 2011년 개정상법 하에서도 역삼각합병(인수대상회사가 자회사를 흡수합병)하는 것이 가능

한지에 대해 해석상 논란이 있었으나, 금번 상법 개정안은 삼각주식교환을 통해 역삼각합병을 

인정하고 있습니다(개정안 제360조의3).  역삼각합병의 경우 인수대상회사가 그대로 존속하게 

되므로, 금번 상법 개정안대로라면 인수대상회사가 가진 특정 권리(영업권, 계약상 권리 등)를 

유지하는 구조의 합병이 가능합니다. 

 

또한, 금번 상법 개정안은 분할합병의 경우에도 삼각합병을 허용하고 있습니다(개정안 제530조

의6). 

 

2. 간이영업양수도 절차 도입 

 

상법은 합병이나 포괄적 주식교환에 대해서는 주주총회 결의를 이사회 결의로 갈음할 수 있는 

http://www.jipyong.com/kor/m3_view.php?page=1&s_part=d_name&s_str=정철&idx=80
http://www.jipyong.com/kor/m3_view.php?page=1&s_part=d_name&s_str=강재영&idx=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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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었습니다(제360조의9, 제627조의2).  금번 상법 개정안은 영업을 양

수하려는 회사가 상대방 회사 주식의 9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상대방 회사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상대방 회사의 주주총회 결의를 이사회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허용하

고 있습니다(개정안 374조의3). 

 

3. 합병ㆍ분할 관련 규정 정비 

 

현행 상법은 무의결권 주주에게도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 것인지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실무상 혼란을 초래하였으나, 금번 상법 개정안은 무의결권 주주도 주식매수청

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이때 무의결권 주주에게도 주주총회 소집을 통지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개정안 제360조의5, 제374조의2 등).  또한, 금번 상법 개정안은 분할

합병 관련 용어를 명확하게 정비하고(단순분할신설회사, 분할승계회사, 분할합병신설회사 등), 분

할기일, 분할 시 자기주식의 교부 허용 등 제도를 정비하고 있습니다(개정안 제530조의5 등). 

 

4. 추후 업데이트 예정 

 

금번 상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로, 확정된 내용이 아닙니다.  추후 국회의 심

의ㆍ의결을 거쳐 최종 개정 내용이 확정될 것인데, 개정안 내용이 확정되는 대로 업데이트할 예

정입니다. 

 

5. 다운로드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http://www.jipyong.com/newsletter/51_201411/data/download/law3.pdf

